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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 청구를 각한다1. .

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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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처분 취소한다.

이 유

처분 경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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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원고는 군에 입 하여 지 항 보 단 소속 가. 1964. 9. 29. K-2 7 000

계원 복 하 경 지 보 창 외창고에 있는 쇠파, 1966. 7. 8. 10:30 K-2

이프를 다른 원들과 함께 어깨에 고 공군 송 운 하는 과 에 쇠파이,

프 게가 과 한 나 지 심 잃고 쓰러지면 른쪽 어깨에 고 있

쇠파이프 같이 닥에 어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당하 고( ‘ ’ ) ,

지 병원 겨 료를 다가 귀 하여 만 역하 다K-2 1967. 9. 30. .

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인하여 늑골과 척추에 부상 당하 다고 주장하면 피.

고에 하여 국가 공자 등 신청 하 는데 이에 피고는 열린 보훈심, 2010. 9. 28.

사회 결과에 라 원고가 입 우 늑골 골 이 사건 사고 인한 공‘ 4

상이 인 나 추간판탈출증 척추 증 척추 착증 등 원고가 역, , ,

한 후 약 이 경과하여 민간병원에 진단 내용 공 인 인 하 어37

고 달리 공 행과 하여 부상 당하 인할 있는 등 구체,

이고 객 인 입증자료가 인 지 는다는 이 우 늑골 골 에 한하여’ 4

국가 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추간판탈출증 등 이에 해당하지 는다는 취지 통지

하 고 이어 원고에 하여 상이등 신체검사를 시행한 후 늑골 골 이 상이등,

에 미달한다고 판 하 다.

다 이에 원고는 다시 피고에 하여 우 늑골 골 척추 부상 척추에 심한. 4 (

충격 인한 파열 신청 상이 하여 국가 공자 등 신청 하 고 피고는) , 2016.

본 같 이 신청 상이 우 늑골 골 만이 국가 공자 요2. 4. 4

건에 해당하고 척추 부상 이에 해당하지 는다는 취지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( ‘ ’

이라고 한다 하 다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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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증 각 재 가지번 포함 변[ ] , 1, 2 , 1 ( ),

체 취지

처분 법 여부2.

가 원고 주장.

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인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( ‘ ’ )

입었 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상이 사이 상당인과 계가 인 지,

이 사건 처분 하 므 이 사건 처분 법하다, .

나 계 법.

별지 재 같다.

다 인 사실.

이 사건 상이 진단 경과1)

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지 병원에 료 당시에 작 병상) K-2

일지 등 재 보존 어 있지 고 감찰장 가 작 한 지상사고 보고, 1969. 8. 17.

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우 늑골 골 상 입었다는 취지 재 어4 (1 )

있다.

나 원고는 병원에 검사 결과 요추 번간 경도) 2006. 7. 21. 000 MRI ‘ 3-4

증 척추 착증 요추 번간 추간판탈출증 좌 등 진단 고, 4-5 , ’ , 2010.

5. 6. C에 검사 결과 요추 번간 증 추간판탈출증 좌 파MRI ‘ 3-4 , , ,

열상 상 이동 척추 착증 요추 번간 추간판탈출증 경도 등 진단 다( ) , 4-5 , ’ .

학 소견2) (D 부속 병원장에 한 진료 감 탁결과00 )

가 자 병원 검사 결과에 하면 외상 인한 연조직 변) 2006. 7. 21. 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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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견 즉 인 나 근 손상 조직 내 출 부종 등 견 지 는다, , .

나 자) 2010. 5. 6. C 검사 결과에 는 자 검사 결과에 보이2006. 7. 21.

지 요추 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새롭게 견 었다3-4 .

다 요추 번간 추간판탈출증 원인 하게 는 없 나 일 인) 4-5 ,

추간판탈출증 원인분 는 외상이 원인 없는 경우가 도 다60%, 40%

고 있고 추간판탈출증 생 나이가 들면 자연 생하는 퇴행,

변 인하여 핵이 굳어지고 핵 러싸고 있는 이 약해 있는 상태,

에 요추부에 부담이 가해지면 굳어진 핵이 찢고 나 신경근조직

하여 증상 일 키는 것이다.

라 이 사건 사고 시 과 이 사건 상이가 처 진 시 인 과는) 2006

약 시간 차이가 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병명 우 번 늑골 골40 , 4

이므 부에 속하는 번 늑골과 추간판탈출증이 생한 요추 번 번과는 신, 4 3-4 , 4-5

체 거리가 있는 이 사건 사고 인하여 원고가 요추부에 충격,

있 나 그러한 충격에 회복이 만한 충분한 시간이 고 나이가 들어감에 른, ,

퇴행 변 인한 추간판탈출증 등 병변이 생하 가능 도 상당히 높

등에 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추간판탈출증 생 낮 것 보인다, .

인 근거 갑 증 증 증 가지번 포함 각 재[ ] 2 , 5 , 7 ( ) , D 부속 병00

원장에 한 진료 감 탁결과 변 체 취지,

라 판단.

국가 공자 등 우 지원에 한 법 조 항 공상군경 에 말하4 1 6 ( )

는 훈 또는 직 행 상이 공 상 질병 포함한다 라 함 군인 또는 경' ( )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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찰공 원이 훈 또는 직 행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뜻하므 ,

규 이 한 상이가 하여 는 훈 또는 직 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·

상당인과 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 행 등과 부상 등 사이 인과 계에 하여는,

이를 주장하는 에 입증 하여야 한다 법원 고 판결( 2003. 9. 23. 2003 5617

등).

살피건 인 사실 변 체 취지에 하여 인 는 다 과 같 사,

들 즉 원고가 지 병원에 입원하 당시에 작 병상일지 등 이 사건 사, K-2①

고 직후 원고 건강 상태를 직 인할 있는 자료는 남 있지 고,

히 이 사건 사고가 생한 지 약 달 후에 작 지상사고 보고 에는 원고 상병1

우 늑골 골 만이 재 어 있 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‘ 4 1 ’ , ②

생한 지 이상이 지난 경 요추 번간 경 요추40 2006. 7. 21. ( 4-5 ) 2010. 5. 6. (

번간 에 이르러 야 이 사건 상이를 진 므 같 진 결과만3-4 ) ,

이 사건 상이가 이 사건 사고에 인한 것이라고 보 는 어 운 원고가 이 사, ③

건 사고 인하여 요추부에 충격 다고 하 라도 그 부 이 사건 상이가 견

지 이상 시간이 르는 동 에 그 충격에 충분히 회복 었 것40

보이고 자 검사 결과에 원고 요추부에 외상 이 견 지, 2006. 7. 21.

것도 이러한 원고 회복 사실 뒷 침하고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, ④

진 당시에 이미 를 었 므 이 사건 상이는 자연 인 퇴행 변 인60

하여 생하 가능 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이 법 에 증인, ⑤ E 자신“

원고가 지 병원에 입원하 병 시 다 는데 그 원고 부K-2 ,

허리 쪽이 좋지 다는 이야 를 들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 허리가 구부‘ 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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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지고 잘 걸어다니지도 못했다 는 취지 증인” , F 원고가 지 병원에 입원하“ K-2

고 며 뒤에 늑골과 허리를 다쳤다는 검사결과를 들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인.

하여 허리를 펴지 못했다 는 취지 각 증언 하 나 진료 감 결과” ,

에 하면 추간판탈출증 일 인 증상 부통 하지 사통 하지

림증이고 장 간 허리를 펴지 못하거나 허리가 구부러지고 잘 걸어다니지 못, ,

하는 증상 추간판탈출증과 부합하지 는다는 것이므 각 증언만 는 원고가,

이 사건 사고 이후에 소한 허리 통증이 추간판탈출증에 한 것이라고 인 하 어

운 등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출한 증거들만 는 이 사건 상이 병과,

원고 군 직 행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인 다고 보 어 고 달리 이를 인,

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라 원고 주장 이 없다.

결3.

그 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하 하여 주 과 같이

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태규

판사 우철

판사 권 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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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 계 법 령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▣

제 조 적 상 가 공4 ( )

다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공 그 족 또는 가족 다 에 에, (①

규정된 등 록 규정된 사람 포함한다 에 는다) .

공상 경 나 경찰 공무원 로 가 수호안전보 또는 민 생 산6. : ․ ․ ․

보호 접적 련 는 무수행 나 훈련 상 병 포함한다 고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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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역하거나 퇴 한 사람 로 그 상G가 가보훈처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상 등

로 판정된 사람

제 항 제 호 터 제 호 제 호 제 호에 가 공 건에 해당되는 에1 3 6 , 14 15②

한 체적 과 는 다 각 호 사항 등 종합적 로 고려하여 통령령 로

정한다.

사망하거나 상 병 포함한다 게 된 경 본 과실 무 정3. ( )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▣

제 조 가 공 건 과3 ( )

제 조 제 항에 가 공 건에 한 과 는 다 각 호 같다4 2 .①

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 호 터4. 4 1 6 15 : 1 2 2-1 2-8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

[ 1]

가 공 건 제 조 련( 3 )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▣

가 수호안전보 또는 민 생 산 보호 접적 련 는 무수행2. ․ ․

나 훈련 사망하거나 상 사람 가 수호안전보 또는 민 생( ․ ․

산 보호 접적 련 는 무수행 나 훈련 로 하여 병 생하거나

그 병 로 사망한 사람 포함한다)

2-8

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에 걸 사람 또는 그 병 로 하여

사망한 사람 존 병 원 되거나 악화된 경 는 제 한다( )

가 터 무수행 또는 훈련 한 상 접. 2-1 2-7

적 원 되어 병 생하 다고 학적 로 정된 병

나 터 무수행 또는 훈련 접적 원 되어. 2-1 2-7

로 병 생하 다고 학적 로 정된 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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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적 상 보훈보상 상2 ( )

다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 상 그 족 또는 가족 다 에, (①

에 규정된 원 등 록 규정된 사람 포함한다 에 원 는다) .

해 상 경 나 경찰 공무원 로 가 수호 안전보 또는 민 생2. : ㆍ ㆍ

산 보호 접적 련 없는 무수행 나 훈련 상 병 포함한다( )ㆍ

고 전역 퇴역 역 또는 상근 비역 집해제 포함한다 하 조에 같다 하( . )ㆍ

거나 퇴 포함한다 하 조에 같다 한 사람 로 그 상( . ) G가 가보훈처

실시하는 신체검사에 제 조에 상 등 하 상 등 라 한다 로 판정6 ( " " )

된 사람

제 항 각 호에 보훈보상 상 건에 해당되는 에 한 체적 과 는1②

다 각 호 사항 등 종합적 로 고려하여 통령령 로 정한다.

무수행 나 훈련과 가 수호 안전보 또는 민 생 산 보호 련1. ㆍ ㆍ

정

사망하거나 상 병 포함한다 게 된 경 본 과실 무 정2. ( )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▣

제 조 보훈보상 상 건 과2 ( )

보훈보상 상 원에 한 하 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보훈보상( " " ) 2 2① 「 」

상 건에 한 과 는 다 각 호 같다.

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 호 터 제 호 어느1. 2 1 1 2 : 1 1 15

하나에 해당하는 사망 또는 상

제 호에 라 해당 병 생 또는 악화가 무수행 나 훈련과 상당한1 11②

과 계가 다고 학적 로 판단하 해 는 다 각 호 록 사항 등 종합적

로 고려하여야 한다.

료 제 조 제 조 또는 제 조에 단 검안 상 견1. 17 21 22「 」 ㆍ ㆍ ㆍ ㆍ ㆍ

료 록 또는 간호 록 그 에 료 련 령에 료 련 록 로 총,

령 로 정하는 것

근무 환경 근무 간 무 무수행 당시 상황2. , , ,

해당 사망 또는 병에 걸 사람 존에 병 가 고 었는 여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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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호에 해당하는 주 병 주 병 보훈보상 상 건 과1 11③

는 총 령 로 정한다.

[ 1]

끝.

보훈보상 상 건 제 조 련( 2 )

11.

해당 병 생 또는 악화 연경과적 행 상 격한 악화 말한다 가( )

무수행 또는 훈련과 상당한 과 계가 다고 학적 로 정된 병에 하

여 사망하거나 상 사람


